
■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[별지 제21호서식] (제21조제1항, 제2항, 제4항 관련)

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

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(직급)

신 고 사 항

 [ ] 금전 차용  [ ] 금전 대부

거  래

상대방

성명 연락처

신고자와의 관계 [ ] 직무관련자(이었던 자)       [ ] 직무관련공직자(이었던 자)

직무관련 업무

계약체결일 상환기일

거래금액
(이율)

거래원인*

 [ ] 부동산, 자동차 등 거래

거  래

상대방

성명 연락처

신고자와의 관계 [ ] 직무관련자(이었던 자)       [ ] 직무관련공직자(이었던 자)

직무관련 업무
계약체결일

대상
거래 금액

거래원인

 [ ] 물품 계약 [] 용역 계약 [] 공사 계약

거래 상대방

성명 연락처

신고자와의 관계 [ ] 직무관련자(이었던 자)       [ ] 직무관련공직자(이었던 자)

직무관련 업무
계약체결일

대상 거래 금액

       년       월       일    

신고자  (서명 또는 인)

참고자료 ※소명자료 첨부 

※ 거래원인이란,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, 즉 권원을 말함.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

사실(예컨대, 상속, 경매, 판결 등)일 수 있음  


